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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2022년 10∼12월 난방용 면세유 가격과 기준가격 차이의 50%

(리터당 최대 약 130원/ℓ, 151억 원)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오는 2월 10일까지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였다. 면세유관리농협(이하 지역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계획 신고를 하고, ’22.10∼12월 중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지원되는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오는 2월 10일까지(26일간)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 보조금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지참

  농식품부는 1월 26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농가(법인)의 45%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법인)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농가(법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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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

   * 2022년 월별(10∼12월) 면세유 평균가격과 기준가격(’22년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 

차이의 50%

< 유가보조금 지원 단가 >
(단위 : 원/ℓ, kg)

월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1호 부생연료2호

10월 130.78 39.51 54.74 129.45 44.04

11월 129.28 63.51 62.74 124.95 79.54

12월 94.28 14.01 55.74 90.45 65.54

  농식품부는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농가(법인)의 이의신청 

과정 등을 거쳐 2월 말까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원요건에 해당 농가에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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